
무허가영업에 대한 보상대상에는 시설에 부착하여 생장하는 생물도 포함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단서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사업에 관한 계획의 고시등이 있은 후에 하거나, 허가·면허 또는 신고 등이나 자격 없이 

하는 어업등의 경우에도 당해 어업시설 등의 매각이나 이전에 다른 손실은 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바, 이 규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손실은 반드시 당해 어장에 설치한 인공시설물 자체

에 관하여 생긴 손실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굴 채묘시설에 부착된 구 치패 등과 같의 그 시설에 

의하여 생장되고 있는 것에 발생한 손실도 인공적인 살포에 의하여 양식되고 있거나 자연적으로 부

착하여 생장되고 있거나 구별하지 않고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개발사업 착공 

당시에는 고정시설에 부착하여 생장중인 굴 치패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2001.12.11. 선고 99다56697 판결)


